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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법정감염병 병원체보유자 신고 철저 요청

1.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2조, 제11조 및 제14조 관련입니다.

2. 위와 관련하여, 법정감염병 중 '병원체보유자 '가 신고범위에 해당하는 감염병(예.

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(CRE) 등)의 경우,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한 것이 확인되었다면

환자를 진료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은 "병원체보유자" 신고의 의무가 있어 환자가 타

병원으로 전원되거나 귀가하여 더 이상 환자를 진료하지 않는 경우에도 "병원체보유자"

신고가 필요합니다.

3. 이에 , 의사나 의료기관이 환자의 타병원 전원 등의 이유로 병원체보유자의 "감염병

발생 신고"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회원들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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